
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사업주는,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
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소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

납 세 자

전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사업소별로 납세의무 있음
￭ 개인 :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(소득세법의 총수입금액)이 
        4천8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
￭ 법인 : 사업소를 둔 법인(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 포함)

과세표준
과세기준일(7월 1일) 현재의 사업소 및 사업소 연면적
￭ 사업소 : 인적(직원) 및 물적(사무소)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(사무)가 이루어지는 장소
￭ 사업소 연면적 : 사업소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(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)

세    율

주민세 = 기본세액(5~20만원+지방교육세25%) + 연면적세액(250원/㎡)
￭ 기 본 세 액  : 개인사업자 5만원 ./ 법인 자본금에 따라 차등 과세
￭ 연면적세액 : 사업소 연면적 330㎡ 초과시에 연면적(㎡) × 250원 납부

기본세율 (기존 개인사업자•법인 균등분)

+
연면적 세율

구    분 개인
사업자

법인 (자본금 기준 차등 과세) 1㎡당 250원
(오염배출
행정처분

사업소 500원)
※면세점 : 연면적 

330㎡ 이하

30억 이하 30억 초과
~50억 50억 초과 기타법인

계 62,500원 62,500원 125,000원 250,000원 62,500원
주 민 세 50,000원 50,000원 100,000원 200,000원 50,000원
지방교육세 12,500원 12,500원 25,000원 50,000원 12,500원

관련규정 ￭ 지방세법 제74조~제84조,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~85조

신고납부
￭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(위택스 전자신고/ 방문․팩스․우편 신고서 제출) 
￭ 신고양식 : (위택스) http://wetax.go.kr 지방세정보-지방세자료실-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

납세문의 ☎ 전주시 완산구청 세무과(063-220-5359), 덕진구청 세무과(063-270-6293)

신고납부

예    시

개인사업자
A

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2백만원, 사업소 연면적 420㎡
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천8백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의무 없음 ☞신고대상 아님

개인사업자
B

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천만원, 사업소 연면적 100㎡
① 기본세액 50,000원
② 지방교육세(25%) 12,500원

③ 연면적 세액 0원
  330㎡ 미만으로 면세

☞신고납부세액
  62,500원

개인사업자
C

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6천만원, 사업소 연면적 460㎡
① 기본세액 50,000원
② 지방교육세(25%) 12,500원

③ 연면적 세액 115,000원
   (460㎡×250원)

☞신고납부세액
  177,500원

법인사업자
D

자본금 40억, 사업소 연면적 1,020㎡
① 기본세액(자본금기준) 100,000원
② 지방교육세(25%) 25,000원

③ 연면적 세액 255,000원
   (1,020㎡×250원)

☞신고납부세액
  380,000원

법인사업자
E

자본금 없는 기타법인, 사업소 연면적 240㎡ 
① 기본세액(자본금기준) 50,000원
② 지방교육세(25%) 12,500원

③ 연면적 세액 : 0원
  330㎡ 미만으로 면세

☞신고납부세액
  62,500원



8월1일 ~ 8월31일

① 인터넷 전자신고 납부(위택스)
② 우편, 팩스 및 방문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
※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서가 발송되며
 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
※사업소 현황이 다르거나 신규사업소는 신고

￭과세대상
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￭과세기준일 : 7월1일￭납세의무자
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￭과표 및 세율
 - 과세표준 : 사업소 및 그 연면적
 -기본세액(5만~20만원)과 
  연면적세율(250원/㎡)을 합산한 세액
 ※연면적세액은 330㎡초과시 납부

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
(구)재산분과 (구)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
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
신고분으로 전환하였습니다.


